 복장 및 용의규정
제 1 조 (목적) 

본 규정은 학생 복장 및 용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 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.

① 교복,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하고 깨끗하며 단정한 것을 착용토록 한다.

제 2 조 (방침)

② 배지를 패용 한다.

③ 명찰은 패용하되 교내에 있을 때에 한한다.

제1절 교복 및 단체 복장 규정 

제 3 조 (복장 일반)

① 교복은 청결하고 단정하며 바르게 입는다..

② 손수건은 깨끗한 것을 잘 접어서 가지고 다닌다.

③ 혹한일 경우 실외에서는 단정하고 어울리는 목도리, 천을 사용할 수 있다   

④ 항상 학생답고 품위 있는 복장에 힘쓴다.

제 4 조 (꼭 지킬 일)

  1) 동복
    ① 모양(상의) - 블레이져 스타일(blazer style)

    ② 색상 - 상의는 감색, 하의는 회색
    ③ 교복 속에 입는 상의는 y셔츠(추울때는 조끼등을 받쳐 입는다)

  2) 하복
    ① 모양(상의) - 남방형
    ② 색상 - 상의는 흰색, 하의는 감색
  3) 착용시기
    ① 동복 - 10. 1 ~ 5. 31

    ② 하복 -  6. 1 ~ 9. 31

    * 단 계절의 기온에 따라 적의 시기를 조절하여 동, 하복을 혼용할 수 있다.

  4) 자율복장 착용 학생은 원색과 요란스러 표기(영문자, 한글, 한자, 그림...)의 

     의복 착용을 금지한다.

제 5 조 (해서는 알될 복장)

① 옷깃을 세우거나 옷핀으로 색다른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경우
② 추워서 외투를 입는다면서 속에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
③ 장식성 옷핀, 장신구를 혼란스럽게 달고 다니 경우
④ 단추, 명찰을 달지 않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모양과 위치에 달고 다니는 경우
⑤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를 허리 밖으로 내어놓고 다니는 경우
⑥ 눈에 거슬리는 원색의 목도리나 천을 두르고 다니는 경우
⑦ 실내에서 목도리, 천, 모자 등을 걸치거나 쓰고 다니는 경우
⑧ 유행에 편승하여 몸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옷을 착용하는 경우
⑨ 넥타이가 없거나 늘어지게 메어져 있는 경우
⑩ 단추 또는 지퍼가 없거나 열어 놓고 다니는 경우
⑪ 바지의 폭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줄여 입기 또는 길거나 짧게 줄여 입는 경우
⑫ 멋으로 바지를 허리 밑으로 지나치게 내려 입는 경우
⑬ 허리 벨트가 지나치게 길거나 화려한 장식성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

⑭ 사복의 경우 요란한 무늬, 그림, 상표가 있어 혐오감을 주는 옷을 착용한 학생
제2절 양말, 신발(실내화), 가방 규정 

제 6 조 (권장)

① (양말)차분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상과 형태의 양말을 신는다.

② (신발)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을 신는다. 

③ (신발)값비싼 신발보다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한 것을 선택한다.

④ (가방)학생의 체격과 품위에 어울리는 가방을 선택한다.

⑤ (가방)필요에 따라 가벼운 보조 가방을 사용할 수 있다
제 7 조 (꼭 지킬 일)

① 실외화는 운동화
② 실내화는 저렴한 슬리퍼를 구입한다. 

③ 사치성 구두(신사화), 군화, 고무신, 샌들 등은 신지 않는다.

제 8 조 (규제사항) 

① (양말·신발)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원색, 요란한 무늬의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
② (양말)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
③ (양말) 규정된 양말 이외의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(숙녀용 스타킹, 토시 등) 

④ (양말·신발) 장식성의 리본이나 끈을 메고 다니는 경우
⑤ (신발) 발목위로 높이 올라오는 등산화 또는 군화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
⑥ (신발) 신발에 새로운 색으로 덧칠하거나, 무늬나 낙서를 하는 행위
⑦ (신발)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(마귀신발, 대발이 신발 등)

⑧ (신발) 구두나 신발의 굽이 지나치게 높아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는 경우
⑨ (가방) 가로로 메는 가방이나 여행용가방을 사용하는 경우
⑩ (가방) 강렬한 원색의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
⑪ (가방)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방 또는 변형된 가방을 사용하는 경우
제3절 두발 규정 

제 9 조 (권장) 

① 머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감아 청결하게 한다.

② 항상 단정하게 보이도록 빗으로 잘 빗는다.

③ 손은 항상 자주 씻어 깨끗하게 한다.

제 10 조 (꼭 지킬 일)

① 머리는 규정된 머리형(스포츠 머리형)으로 단정하게 깎고 다닌다 

② 앞머리는 3cm 이내, 옆머리와 뒷머리에서 위 부분은 1.5cm 이내, 옆머리와 뒷머리에서 아래 부분은 0.5cm 이내(이발시 0.25cm 이내 기계, 면도 사용)

제 11 조 (하면 안될 일)

① 머리에 염색이나 탈색(표백제, 과산화수소 사용)을 하는 경우
② 머리에 멋을 부리기 위해 무스, 젤, 스프레이, 기름 등을 바르는 경우 (단, 예체능  특기생의 경우 및 신체적 특성상 필요할 경우 묶는 머리, 장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)

③ 규정된 머리형 이외의 머리 모양(꼬리머리, 펑크머리, 불균형적인 머리, 삭발 등)

④ 하이칼라 머리는 금지한다
⑤ 수염 또는 구렛나루를 기르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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